
[안건4] 당규 제3호, 당규 제4호 일부 개정의 
건(수정안) - 신·구조문대비표 

[당규 제3호(당원총투표)]
제6조(당원총투표 대상의 제한)

제19조(당원총투표 결과의 확정)

현행 개정안

① (생략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

<신설> ③ 대표단 발의 당원총투표는 당의 합당과 
해산에 관한 당원총투표 및 이에 관련된 사
항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.

현행 개정안

① 당원총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권당원 

100분의 20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

반수의 득표로 확정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
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결된 

것으로 본다.

   1. 주권당원 중 투표한 자가 100분의 20 

미만인 경우

   2. 당원총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

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

① (현행과 같음)

<신설>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당의 합당과 해산
에 관한 당원총투표는 주권당원 100분의 
30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5분의 3이상
의 득표로 확정한다. 주권당원 중 투표한 
자가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부결된 것으
로 본다.

② 주권당원 중 투표한 자가 100분의 20미

만인 경우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.

③ 주권당원 중 투표한 자가 100분의 20미

만인 경우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당
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당원총투표는 주권
당원 중 투표한 자가 100분의 30 미만인 
경우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.



[당규 제4호(전국위원회)]
제3조의2(의결정족수)

③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

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당대표에게 

통지하여야 한다.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

개표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.

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

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당대표에게 

통지하여야 한다. 제②항 및 제③항의의 규

정에 의하여 개표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

한 같다.

④ 당대표는 당원총투표 결과 확정된 내용

대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⑤ (현행 제④항과 같음)

현행 개정안

<신설> 제3조의2(의결정족수) <신설>

전국위원회는 당헌·당규에 달리 정함이 없
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
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당의 합당과 
해산에 관한 당원총투표 발의(당의 합당과 
해산을 추진하는 결의 안건, 그 추진에 대
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묻는 안건 등의 당
원총투표의 발의를 포함한다)는 재적위원 5
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
